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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침입외래종

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경제적 손실, 인체 피해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은 2167종

으로 생태계위해성평가를 통해 위해성이 높은 꽃매미(Lycorma delicatula),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등 21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

정되어 있다.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우려종은 생태계위해성심사

를 통해 127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외래생물을 목록화하여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입된 외래생

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가차원의 관리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며, 위해성 예측시 평가기준 및 분

류군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위해성평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침입외래생물, 생물다양성법, 생태계위해성평가, 위해우려종

Abstract : It has been noted that the main cause of biodiversity loss is influx of alien species.

Specifically, habitats destruction, economic loss, and human injury are increasing due to invasive

alien species. There were 2,167 alien species in Korea. 21 alien species of extraterrestrials including

Lycorma delicatula, Solenopsis invicta, Myocastor coypus, and Spartina alterniflora at high risk through

ecological risk assessment, are designated as invasive alien species. Alert species, which may have

negative impact on ecosystems when they are introduced into the country, are assigned to 127

species through the ecosystem risk evaluation. To list such alien species to prevent invasion of alien

species in advance, and to minimize damage caused by imported alien species, a national level

management system called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eversity Act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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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역량, 교통량, 여행자의 증가, 세계화, 인구팽창

등 급증하는 인간 활동으로 침입외래종의 위협과 영

향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서식지 감소,

오염, 인간의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이러한 영향은 더

욱 심해지고 있다. 인간의 이동량과 무역량이 증가하

면서 가축, 애완동물, 온실제품, 농업 및 임업 생산품

등의 국가간 이동도 늘어났다(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0). 유입된

외래생물은 의도적으로 도입된 뉴트리아(Myocastor

coypus), 파랑볼우럭(Lepomis macrochirus), 가시

박(Sicyos angulatus) 등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비

의도적으로 유입되어 국내 생태계에서 토착생물과

경쟁, 생태계 교란, 경제적 피해, 알레르기 질환 등을

유발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ME

2014).

한국에 유입된 외래생물은 2013년 기준 총 2167종

(동물 1833종, 식물 334종)으로 2011년 기준 총 1109종

(동물 800종, 식물 309종)에 비해 50% 증가되었다

(ME 2014).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

식물보호법 등에서 국내 분포하는 외래생물 중 위해

성이 높은 종을 대상으로 퇴치 및 확산 방지 조치의 수

립에 중점을 두었고(Kil and Kim 2014), 외래생물이

증가함에 따라 위해성이 높은 침입외래생물에 대한 관

리제도를 도입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에 근거하여 2011년 외래종

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

었다.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외래생물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21종, 위해우려종 127

종이 지정·고시되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notification Article 2017). 국외에서는 세계자연보

전연맹(IUCN)에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생물을

선정하였고, 유럽(EU)은 최악 침입외래생물 100종,

미국은 침입외래생물 2,821종(www.invasive.org),

중국은 침입외래종 448종(Xu et al. 2012), 일본은

특정외래생물 110종, 미판정외래생물 1053종, 검역

증명서를 요하는 외래생물 2,611종으로 관리대상 생

물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Hong 2016).

또한 유럽은 외래생물의 유입 사전예방과 통합 관

리하는 법체계로 전환 추진 중이며, 일본은 특정외래

생물법을 제정(’04)하여 환경성을 중심으로 외래생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고, 중국은 환경보호부에서 중

국생물다양성 보호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전

주기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ME 2009). 미국은 외래

생물통합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부처 및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는 수입위험 분석을 통해 모든 살아있는 생

물의 유입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등 부처 간 협력

에 기반을 둔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ME 2014).

위해성이 있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내에서 확산되면

방제 관리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미

국의 경우 2010~2013년 4년간 87억 달러, 유럽은

2008~2009년 200억 유로, 일본은 특정외래생물 방

제를 위해 2007~2012년 10억엔 이상의 예산을 투입

하여 외래생물을 관리되고 있다(ME 2014).

이처럼 위해성이 높은 외래생물이 국내 유입되어

정착·확산으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농림수산업과 인

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높으므로 사전에 규제가 필

요하다. 이에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

래생물의 효과적인 관리 및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해 2014년 생물다양성법 제22조에서 위해우

려종을 지정·고시하고 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시 필

수적으로 생태계위해성심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국

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외래생물의 유입 이전과

34 환경영향평가 제27권 제1호

but there is a lack of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degree of risk. There is

also a risk assessment chart should be developed that reflects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taxon

and evaluation criteria in predicting the risk.

Keywords : Invasive alien species, Biodiversity Act, Ecological risk assessment, Alert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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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 과정에 걸친 외래생물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

물에 대한 사전관리인 위해우려종과 국내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침입외래생물에 대한 사후관리

의 생태계위해성평가에 관해 국내 관리현황을 소개

하고 향후 체계적인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국내 법적 규제 및 관리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에 의거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

려종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국립생태원 규정

제38호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

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평

가 규정)(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Regulation

38)에 의거하여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유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생태계위해성평가 관리

제도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유입된 2167종을 기준으

로 동물 1833종, 식물 334종을 외래생물로 분류하고

있다(ME 2014). 외래생물의 정의는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하며,

생태계교란 생물은 ①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②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③ 유

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

물을 말한다(Ministry of Government 2016)

생태계위해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

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

가 규정이 제정되었다. 국내에 유입되어 생태계 균형

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에 대하여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별

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생태계위해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조사하였고,

2011~2017년까지 평가 대상종과 지정현황을 조사하

였다.

3. 미유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위해우려종의 정의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Ministry of Government 2016). 위해우려종이 지

정되기 위한 심사와 절차, 방법, 지정된 종을 수입·반

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

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정된 위해우려종에 대

한 원산지, 지정현황, 분포현황, 지정일 등을 파악하

였다.

II. 유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 관리제도

1. 생태계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생태계위해성평가는 국립생태원에서 외래생물 정

밀조사를 통해 동·식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 분류군별 개화기 및 활동기에 따른 조사시기를 선

정하고 생태적 특성, 수계별 분포양상, 생육시기별

출현밀도 및 면적 등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수

행한다. 또한 대상종의 분포 유형에 따른 확산, 생태

계 영향 등에 관한 국내·외 위해성 및 피해사례를 수

집하고 있다.

현장조사 및 문헌자료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해성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생태원 원장이 총

2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심사

위원회는 관련부처 업무담당자, 대학 및 학술연구기

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대상 생물종 특성,

분포 및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외래동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표는 세대유지능력,

김 동 언 / 국내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의 관리제도 및 개선방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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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능력, 증식·번식력, 국내분포, 분포양상, 확산

속도, 외국에서 위해종 지정, 국내 생태계 정착 및

피해 유발, 토착종 및 개체군 감소 혹은 소멸 초래,

서식지 교란, 토착종과의 교배로 종변화 초래, 보호

종·멸종위기종 피해, 조경수·과수원·수목 피해, 농작

물·시설원예작물 피해, 기타 생태계 교란 유발 등 총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위해성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Table 1).

외래식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표는 종자생산수, 이

동능력, 종자 생존력, 국내분포, 분포양상, 확산속도,

외국에서 위해종 지정, 국내 생태계 정착 및 피해 유발,

토착종 감소 혹은 소멸 초래, 생육지 교란, 자생종에

기생, 병해충 기주로 이용, 토착종과의 교배로 종변

화 초래, 보호종·멸종위기종 피해, 유해물질 함유에

의한 생태계 피해, 천이방해, 기타 생태계 교란 유발

등 17개 항목으로 나누어 위해성정도를 평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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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isk Assessment Format Animal and Plant in Korea.

Animal Plant
Categroy Criteria Risk Categroy Criteria Risk

Charateristics
of Biology

Generation persistence No, Low, Some,
High, ND

Charateristics
of Biology

Seed production No, Low, Some,
High, ND

Movement capability No, Low, Some,
High, ND Movement capability No, Low, Some,

High, ND
Proliferation, 

Reproductive rate
No, Low, Some,

High, ND Seed viability No, Low, Some,
High, ND

Distribution
and Spread

aspect

Distribution No, Established, 
ND Distribution

and Spread
aspect

Distribution No, Established, 
ND

Spatial pattern Isolated, Local,
Wide Spread Spatial pattern Isolated, Local,

Wide Spread
Spread speed Slow, Mean, Rapid Spread speed Slow, Mean, Rapid

Impact on
Ecosystem

IAS elsewhere Designated, No

Impact on 
Ecosystem

IAS elsewhere Designated, No
Fixation of the ecosystems

and damage
No, Low, Some,

High, ND
Fixation of the ecosystems

and damage
No, Low, Some,

High, ND
Population decline of
indigenous species

No, Low, Some,
High, ND

Population decline of
indigenous species

No, Low, Some,
High, ND

Disturbance of habitat No, Low, Some,
High, ND Disturbance of habitat No, Low, Some,

High, ND

Hybridization No, Low, Some,
High, ND Parasite No, Low, Some,

High, ND
Protected and endangered

of damage
No, Low, Some,

High, ND Diseases and insect pest No, Low, Some,
High, ND

Landscape woody plants ,
orchard and woody plant

of damage

No, Low, Some,
High, ND Hybridization No, Low, Some,

High, ND

Cultured product and
controlled horticulture of

damage

No, Low, Some,
High, ND

Protected and endangered
of damage

No, Low, Some,
High, ND

Disturbance of ecosystem No, Low, Some,
High, ND

Harmful substance contain No, Low, Some,
High, ND

Disturbance of succession No, Low, Some,
High, ND

Disturbance of ecosystem No, Low, Some,
High, ND

Risk Group 1 (IAS-grade), 2 (Monitoring), 3 (Negligible), Unknown (Limit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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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1).

등급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

분하고 있다. 1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

리대책을 수립하여 퇴치 등의 관리가 필요한 종, 2급

은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

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3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낮아서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

은 종으로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되는 종이다.

생태계위해성평가는 심사위원회의 과반수가 찬성

하는 등급으로 의결되며, 1급인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Figure 1).

2.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

위해성평가 규정이 제정된 이후인 2011~2017년

까지 생태계위해성 평가종은 총 68종(동물 33종, 식

물 35종)이었고(Table 2), 1급인 종 중에서 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 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된 종은 붉은

불개미, 꽃매미, 뉴트리아, 파랑볼우럭, 갯줄풀, 영

국갯끈풀 등 총 21종이 지정되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notification Article 2017). 201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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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ative of the legal framework for invasive alien species and alert species in Korea (modified from Kil
and 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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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cological risk assessment of species and invasive alien species designated in Korea.

Year

Risk assessment

Designated Species and DateNumber 
of 

Species
Animal 
(Rank)

Plant 
(Rank)

68 33 35

The
years
before

– –

Lithobates catesbeianus (1998.02.19)
Lepomis macrochirus (1998.02.19)
Micropterus salmoides (1998.02.19)
Ambrosia artemisiifolia (1999.01.07)
Ambrosia trifida (1999.01.07)
Trachemys spp.(2001.01.24)
Eupatorium rugosum (2002.03.07)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2002.03.07)
Paspalum distichum (2002.03.07)
Solanum carolinense (2002.03.07)

2008 7
Myocastor coypus (1)
Carassius cuvieri (1)
Pomacea canaliculata (2)

Hypochaeris radicata (1)
Solidago altissima (1)
Rumex acetosella (1)
Aster pilosus (1)

–

2009 7 Lycorma delicatula (1)
Rattus norvegicus (1_Sasudo)

Lactuca scariola (2)
Festuca arundinacea (2)
Aster subulatus (3)
Bidens frondosa (3)
Verbesina alternifolia (3)

Myocastor coypus (2009.06.01)
Rumex acetosella (2009.06.01)
Sicyos angulatus (2009.06.01)
Hypochaeris radicata (2009.06.01)
Aster pilosus (2009.06.01)
Solidago altissima (2009.06.01)

2011 11
Ondatra zibethicus (1)
Lycorma delicatula (1)
Felis catus (1)
ophraella communa (3)

Lactuca scariola (1)
Festuca arundinacea (2)
Bidens frondosa (2)
Ailanthus altissima (2)
Verbesina alternifolia (3)
Plantago lanceolata (3)
Aster subulatus (defer)

–

2012 6
Capra hircus (2)
Metcalfa pruinosa (2)
Hyphantria cunea (2)

Amorpha fruticosa (2)
Cuscuta pentagona (2)
Tagetes minuta (3)

Lycorma delicatula (2012.12.31)
Lactuca scariola (2012.12.31)

2013 6 Vespa velutina nigrithorax (1)
Cantao ocellatus (3)

Amaranthus spinosus (2)
Solidago serotina (2)
Bidens pilosa (3)
Aster subulatus var. sandwicensis (3)

–

2014 8

Chelydra serpentina (2)
Macrochelys temminckii (2)
Pochazia shantungensis (1)
Corythucha ciliata (3)
Cervus nippon taiouanus (defer)

Xanthium canadense (defer)
Diodia teres (2)
Helianthus tuberosus (defer)

–

2015 8
Oryctolagus cuniculus (3)
Oncorhynchus mykiss (2)
Hypera postica (3)
Corythucha marmorata (2)

Spartina alterniflora (1)
Spartina anglica (1)
Nasturtium officinale (3)
Myriophyllum verticillatum (3)

–

2016 8

Ondatra zibethicus (2)
Oreochromis niloticus (2)
Cooter turtle (2)
Metcalfa pruinosa (1)
Achatina fulica (2)

Solanum viarum (2)
Phytolacca americana (2)
Humulus japonicus (1)

Spartina alterniflora (2016.06.15)
Spartina anglica (2016.06.15)

2017 7

Solenopsis invicta (1)
Pomacea canaliculata (1)
Pseudemys concinna (1)
Megalobrama amblycephala (2)
Leptoglossus occidentalis (2)

Cakile edentula (2)
Landoltia punctata (3) Solenopsis invicta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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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은 현장조사 및 문

헌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이 되면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

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일부 학술연구,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을 목적으

로 환경부령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입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살아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Ministry of

Government 2016a). 1급인 종 중에서 중앙행정기

관장과 협의 과정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서 제

외된 종은 포유류 3종, 집쥐(Rattus norvegicus), 고

양이(Felis catus), 사향쥐(Ondatra zibethicus), 곤

충 2종,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 nigrithorax), 갈

색날개매미충(Pochazia shantungensis), 어류 1종,

떡붕어(Carassius cuvieri) 등 총 6종이었다(Table 2).

III. 미유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1.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위해성심사 절차

위해우려종은 생물다양성법 제22조의 규정에 따

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

려가 있는 종으로 정의한다. 또한 위해우려종을 수

입·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서와 함께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서,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

약서 사본,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

명서 사본, 사용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2016b).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서와 관련해서는 신청하려

는 자가 생태계위해성심사 전문기관(국립생태원)에

수입(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 자료, 해당 위해우려종의 주요 생물학적·

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해당 위해우

려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함), 수송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2016b).

생태계위해성심사를 신청 받은 생태계위해성심사

전문기관(국립생태원)은 해당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

는 국제적 지위 및 분포, 해당 생물의 환경방출 및

개체군 증가·확산 가능성, 해당 생물의 자연 확산 가

능성, 해당 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수입(반입)시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여 국립생태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장은 외래생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태보전연구실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 구

성은 위원장 1인과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은 관련 부처(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

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등) 업무담당자, 대상종에

대한 이해당사자,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에서 대상종

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방법

수입 또는 반입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구비서류

가 접수된 후 심사기관의 장인 국립생태원장은 심사

대상에 대한 해당여부와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져 있는지 검토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신

청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로 효율적인 위해성심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를 진행할 경우 심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가 추

가자료 요청 및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시

키지 않는다.

국립생태원은 심사 대상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수입(반입)시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위해

종 지정국, 사후관리방안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자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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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요청받은 위원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

내 유입(반입)시 혹은 정착으로 인하여 국내 생태계

에 미칠 수 있는 위해 정도에 대한 서면 심사를 수행

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심사 의견서를 종합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있다.

심사결과서에는 수입승인 여부, 수입승인 불허시

에는 거부근거를, 조건부 승인 시에는 수입 후 관리방

안 등의 협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를 통

보받은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

사기관의 장인 국립생태원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

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3. 위해우려종 선정 기준

위해우려종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균

류 포함)을 대상으로 후보종 목록을 작성하였다. 후

보종 목록 작성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 타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 국내와 유사한 기후, 환경을 가진 국가(구

북구 온대 지역)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종, 국내

유입시 자연생태계에서 생존 가능하며 위해 가능성

이 있는 종 등이었다. 또한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은 종,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종, 번식가능성이

높은 종, 위해성과 피해사례가 높은 종, 타부처(농림

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

은 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분류군별 2~4명의 후보종 및 설명자료 작성 연

구진을 구성하며, 분류군별 종 특성자료의 내용은 국

내현황, 국외 지정현황, 원산지, 국내외 분포현황, 해

외 이용사례, 형태·생태적 특징, 국내 유사종, 위해

성, 피해사례 등으로 작성된다. 작성된 후보종 및 특

성자료는 각 분류군별 2~4명의 심사진을 구성하여

2~3차례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최종 후보종이 선정

된다(Figure 1). 심사진은 동식물 위해성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후보종을 선별하였다. 동물 위해성평가

표는 생태적 특성(적응가능성(8점), 생식주기(4점),

1회 생식 개체수(5점), 자손의 생존가능성(5점), 장거

리 이동성(6점), 평균 수명(4점))과 위해성(토착 동식

물 군집 영향(13점), 토착 동물 서식환경 영향(12점),

자연생태계 먹이사슬 영향(12점), 자생종 또는 토착종

교잡 가능성(13점), 1차산업 등 사회경제적 영향(8점),

인체질병, 기생충 전파 등 인체보건 영향(10점))으로

나뉘어 항목별로 평가하고 있다. 식물 위해성평가표

는 생태적 특성(적응가능성(8점), 종자생산력(6점),

생육기간(3점), 생존기간(5점), 자가수분 여부(3점),

무성생식 여부(6점), 장거리 전파 가능성(6점))과 위

해성(토착 식물 군집 영향(11점), 토착 식물 서식환경

영향(9점), 자연생태계 물리화학적 영향(7점), 자연

생태계의 상위 먹이사슬 영향(7점), 자생종 또는 토

착종과 동속 식물 여부(8점), 1차 산업 등 사회경제적

영향(9점), 알레르기 유발 등 인체보건 영향(12점))으

로 나뉘어 항목별로 평가하고 있다(NIE 2014).

4. 위해우려종 지정 현황

2013년 Siniperca chuatsi 등 24종(동물 7종, 식물

17종)이 지정되었고, 2015년 Pygocentrus nattereri

등 31종(동물 18종, 식물 13종), 2016년 Graptemys

pseudogeographica 등 51종(동물 37종, 식물 14종),

2017년 Spartina densiflora 등 23종(동물 19종, 식

물 4종)이 지정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notification Article 2017). 이 중에서 2013년에 지

정된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과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2종은 국내 유입이 확인되어 생

태계교란 생물로 변경·고시되었다. 따라서 2017년까

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종은 127종으로 식물

36.2%(46종), 어류 35.4%(45종), 양서류 7.9%(10종),

포유류 7.9%(10종), 조류 3.9%(5종), 파충류 3.9%

(5종), 거미 2.4%(3종)순이며, 그 외에 연체동물, 절

지동물, 곤충은 0.8%(1종) 순이었다(Table 3).

그 중에서 Herpestes auropunctatus, Acridotheres

tristis, Boiga irregularis, Anoplolepis gracilipes,

Gambusia affinis, Chromolaena odorata, Mikania

micrantha, Prosopis glandulosa, Sphagneticola

trilobata 등 9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이 선정

한 세계 최악의 100대 외래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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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 et al., 2000). Callosciurus finlaysonii,

Herpestes auropunctatus, Boiga irregularis,

Mauremys mutica, Ameiurus nebulosus, Pylodictis

olivaris, Silurus glanis, Esox lucius, Gambusia

affinis, Micropterus dolomieu, Neogobius

melanostomus, Morone americana, Morone

chrysops, Perca fluviatilis, Sander lucioperca,

Atrax robustus, Latrodectus hasseltii, Latrodectus

tredecimguttatus, Mikania micrantha, Senecio

madagascariensis 등 20종은 일본 환경성이 지정한

특정외래생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Gambusia

affinis, Perca fluviatilis, Ictiobus cyprinellus,

Labeo rohita, Salmo salar, Chromolaena odorata,

Aegilops tauschii, Brachiaria mutica, Cenchrus

echinatus, Loliumpersicum, Paspalumconjugatum,

Paspalum fimbriatum, Alternanthera pungens

등 13종은 중국의 침입외래생물 목록(Xu et al. 2012)

에 포함되어 있다.

IV. 외래생물 관리제도 개선방향

국내의 경우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 기술 부재로 위

해성평가는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고

20인 중에서 분류군별 3~4인이 해당 분류군 전문가

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평가 방법상 타 분류

군도 심사를 해야하기에 전문가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단시간에 많은 외래생물을 평가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이 일부 결여될 가능성

이 있다. 기존의 위해성평가는 동물과 식물 2가지로

만 구분되어 다양한 생물 분류군(포유류, 어류, 양서

파충류, 곤충, 연체동물 등), 분류군 내에서도 다양한

생태 특성에 따른 위해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점수 간 배점 간격이 일정치 않으며,

일부 항목은 매우 점수가 높아 기준이 모호하다. 국

외의 경우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종을 대상으로 예비

평가와 상세평가를 수행하며, 평가는 침입시기, 매개

체 및 경로, 서식처 적합도, 번식압, 정착성공도, 확

산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생태, 경제 및 인간을 비롯

한 동물 건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또한 정착 외

래종과 잠재 외래종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위해성 정

도에 따라 0~2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평가 결과

는 종합점수에 기초하여 고, 중, 저 위험군으로 구분

하고 있다(Invasive Species Ireland 2008). 벨기에

에서는 생물다양성 플랫폼을 개발하여 외래생물이

가져올 환경영향평가 프로토콜 개발을 유도하였고,

위해성 평가는 현재 90종의 위해성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Harmonium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

여 이루어지며 온라인상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모든

종에 적용할 수 있는 이 프로토콜은 침입과정에 따라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확산가능성, 정착가능성, 자

생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생태계 특성에 대한 생물

종의 영향에 기초하고 있다(Branquart 2007). 따라

서 효율적인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국내에서는 대상종

별 평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선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수

치를 제시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국

내 실정에 맞는 위해성평가 기준, 의사 결정도구 및

확산변화 예측 모델을 마련하고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DB 통합 플랫폼 개발 등도 필요하다.

위해성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기준과 관련하여 국

외 선진국은 외래종으로 인한 경제적, 산업적, 공중

보건적, 생태적 피해에 대해 실정에 맞는 생태계위해

성평가 기술을 개발하여 규제·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외래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① 유해인자

의 특성과 근윈지 분석, ② 생태계 노출특성, ③ 잠재

적인 생태계위해성평가, ④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기준으로 자국에 도입되는 외래종의 생태계위해

성을 평가하고 있다. 각 분야 연구자 등이 모든 자료

와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오염노출분

석과 생물영향평가로 나뉘어 대상생물, 환경, 생태계

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Carol 1998). 호주

의 경우 검역법에 근거한 수입위험분석 기술을 개발

하여 수입 및 기 도입된 외래종에 대해 분류군별 생

태계위해성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각 분류군에 적합

한 차별적인 생태계위해성평가 항목 및 기준을 개발

하여 평가하고 있다. 포유류와 조류는 ① 포획/방출

종은 형태, 습성에서 공격적 행동, 크기, 독성,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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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가시, 돌기, 부리, 피부독성을 고려하였고, ② 도

입된 포유류/조류는 기후일치, 국외 분포범위, 식이

습성, 서식지, 이동행태, ③ 병해충은 자생종과의 경

쟁관계, 피해현황, 질병전파, 피해비용, 인간에게 미

치는 위해성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Mary 2008). 담

수성어류는 ① 기후일치, ② 국외 분포범위, ③ 정착,

④ 도입성공률, ⑤ 분류군 위해 등 5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Mary and Julie 2004). 양

서·파충류는 ① 기후일치, ② 정착성공률, ③ 분류군

의 도입 성공률에 대한 위해점수 3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주요 피해사례가 보고된 종을

대상으로 공중보전적 피해, 유전자 교잡, 사회경제적

영향 등 구체적 피해사례와 확산률, 자생종과 영향

등 사례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Mary et al. 2005).

영국은 비자생종이 자생종, 서식지 또는 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체계를 개발

하여 ① 침입특성, ② 도입경로, ③ 수용자의 취약성,

④ 경제적 영향, ⑤ 위해성과 위해가능성, ⑥ 관리방

법 등 총 6개의 모듈로 구분하여 외래종의 도입 및 정

착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대상종은

동식물을 포함하며 Electronic Toolkit을 이용하여

각 항목별 위해성 점수를 합계한 후 전체 위해성 정

도를 낮음, 보통, 높음 3단계로 평가한다(KEI 2010).

뉴질랜드는 분류군별(포유류, 조류, 담수성 어류 등)

위해성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자국에 도입될 외래종의

사전예방적인 위해성 및 기 도입된 외래종의 미래위

해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포유류와 조류는 ① 기후

일치, ② 타 지역에서 이국적인지 여부, ③ 분포범위,

④ 이주성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그

밖에 숙주종의 서식지, 국외에서 병해충 이력, 인간

에 끼치는 위해성 등 병해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 평가하고 있다. 담수어류는 ① 확산 및 기후일치,

② 자국에서 생식가능성, ③ 병원균매개체와 번식체,

④ 국외 피해사례, ⑤ 먹이경쟁, ⑥ 생식률, ⑦ 확산

매커니즘, ⑧ 물리적화학적 내성, ⑨ 외래종과 연관

된 특별한 검역 요건, ⑩ 부정적 영향 등으로 평가하

고 있다(Thomas and David 2008).

이처럼 국외에서는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존의 위해성

평가표에 제시된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분류군별로

정착 가능성, 생태계 영향 및 확산가능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곤충의 경우 위해우려종 선정기준에서 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리되고 있

는 종은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에서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지정한 종 외

에는 식물방역법상 살아있는 병해충(곤충, 응애, 선

충, 달팽이,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은 금지품으로 수입될 수 없다. 따라서 위해우려종으

로 곤충에 대한 후보종 발굴 및 평가는 애완용, 산업

곤충 등으로 도입된 종에 한정하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부처간 검토가 필요하다. 평가표 관련해서는 평가항

목 중 적응가능성과 자손의 생존가능성, 생식주기와

평균수명은 하나의 소분류군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균수명에 대한 항목 중 수명

이 긴 것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것은 곤충의 경우 불

합리하며 짧은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생식개체수

에 대한 기준이 과다하여 변별력이 없으므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개체수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도입

되는 경로가 다양하여 국내 침입 가능성, 기후변화와

관련된 항목이 필요하며 기주식물의 범위는 국내 침

입시 정착 및 확산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추가가 필요하다.

② 어류의 경우 토착종과의 교잡가능성은 종의 교

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과학적인 사실

이나 근거 없이 추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

어 보인다. 장거리 이동가능성에서 물이 없이는 장거

리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수계에 대한 확산(속도) 가능성은 적응력

과 생식력이 높다는 의미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

이다. 생식주기는 위해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으므

로 생식주기와 자손의 생존가능성을 하나의 항목으

로 평가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 포유류의 경우 먹이경쟁, 포식, 질병전파, 기생,

천적 유무 등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물원, 연구소, 농장, 가정 등에서 사육

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 사육실태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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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입 후 증식, 질병감염, 폐사 등 국내 환경 적응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 측면에서

구제(퇴치)의 용이성에 대한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유입가능한 개체수의 양, 생태계에서 먹이확보의 가

능성, 적응 및 개체군 증가시 통제가능성에 따른 내

용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④ 양서·파충류의 경우 원산지의 기후대(온대, 열대,

아열대 등), 몸집의 크기(대형, 중형, 소형), 식성(초식,

육식, 잡식), 수명, 한배 산란 및 출산 수 등의 평가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⑤ 조류의 경우 확산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이동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대부

분이라 장거리 이동 능력과는 상이해 보이며, 생존가

능성은 자생지에서 부화율, 생존율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⑥ 식물의 경우 유입된 종이 침입하여 서식처를 확

장해 나가면서 개체군의 크기(지리적 면적, 총 개체

수 등)에 대한 평가와 제거·관리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생종, 토착종과 동속 식물 유무를 포함

하여 교잡가능성 및 자연환경으로의 이탈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의 대분류가 생태적 특성

과 위해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산력, 확산기작,

생리기작, 기후의 적합성, 분산방법 등 세분화된 항

목이 필요하며 생태적 특성에서 종자생산에 관해 영

양번식 및 무성생식을 하는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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